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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재 학재단 립  운 에 한  심사보고

1. 검 경과

  가.      : 2008. 2. 22(사천시 )

  나.      : 2008. 2. 22( 무 원    21 )

  다. 상    : 2008. 2. 29( 121  시   1차 무 원  상 , 결)

2.  지( 감사담당  고)

 가. 

  ○ 사천시에  진하고 는 다 한 학사업  재 학재단 립  

통해  시민 단체 향 사들  동참함  보다 고 

능  리운 하  한 도  근거  마 하 는 것

 나. 주 내

  1) 재단  민  규 에 한 재단  립(  3 )

  2) 재산  

     가) 사천시  연

     나) 체 수 사업  한 수

     다) 단체 또는 개  연하는 물   타 재산

     라) 타 수  함(  5 )

  3) 재단에 사  1  포함한 15  내  사  감사 2  (  7 )

  4) 시  재단  립  달 하  하여 재단에  공무원  

견하거나, 재단업무   겸 할 수 (  16 )

 다. 계

  ○「민 」 32 (비 리  립과 허가), 40 (사단  ), 43 (재단  )

  ○「공  립운 에 한 」 5 ( 원 등)



- 15 -

  ○「공 재산  물 리 」 34 ( 료   또는 감 ) 

  ○「지 공무원 」 30 4( 견근무)

  ○「지 재 」 17 (  또는 보  한)

3. 검 보고 지( 문 원 진 )

  ○ 본   지역 재  하여 재  하고 미래

지향  경  하여 지역사 에 여할  에 

필 한 사항  규 한  

  ○ 주 내 과 검  견

    - 민  규 에 한 재단  립하여

    - 시 연 과 시민  단체 향 사들  연하는 과 타

      수   하여

    - 시 내 학생과 고등학생 해  연수지원사업, 학 지원, 우수 

사지원 등  통하여 우수 재 역  지하고 지역사  에 

여할 재 에 도움   것  단  본   운

하는 것  람직한 것  사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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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질   답변 지

질 의
원 질 의 내 용 답변자 답 변 요 지

탁 주

  원

ㅇ 5조 재산  조 에 있어 자체 

익사업  인한 익 과 타 

입 에 한 명 바람

ㅇ 7조 2항 임원 구 에 있어 

시공 원  ?

ㅇ 타시군 경우도 장학재단  립

운 하는 것이 있는지?

과장

엄  

ㅇ 재 는 익사업에 한 구체 인 

사항  없 나 이사회등이 구 면 

립목  범 내에  결 할 것임

ㅇ 시장, 국장이 포함  것  

생각하며 장학재단 립계획과 

등이 면   것임

ㅇ 도내에  인근 하동군  포함해  

6개시군에  립운 하고 있

이 희

  원

ㅇ 4조 사업에 있어 3  우 사 

지원사업  맞지 않다고 

ㅇ 조 안  검토한 결과 공 재산

상 부 공 원 파견, 겸임등  

규 이 있는데 타 사업도 마찬

가지이지만 사업 를 지원하는 것  

가 없지만 운 를 지원하는 

것  가 있는 것  

ㅇ 17조 “지도감독 부분에 있어 

인, 검사, 지도, 감독하게 할 

 있다” 는 반드시 하도  하

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

“ ㅇ 매  사업 를 8억 도 입함  

지도, 감독  철 히 이행할 것임

 5. 지 :

토론자
(발언자) 토론요지(발언요지) 비 고

이삼

  원

ㅇ 재 조  액이 40억 도이며 앞  100억원  목  하고 있어

  17조 지도, 감독 부분에 있어 “시장이 지 하는 자를 시장과 시 회

(또는 장)에  지 하는 자 ”  하 면 함

  ※재 원 견

    -시장이 재단  운 하는 경우 3자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

     하다는 뜻  시 회가 지 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자는 견임
원

 진 

ㅇ 17조 지도, 감독란에 시 회( 장)가 지 하는 자를 삽입할 경우 

가능한지 여부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  시함



- 17 -

6. 심사결과 : 보

7. 수 견 : 생략


